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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가단211923  상

원       고 **보험주식 사

리   도

담당변 사 삼

피       고 1. ##보험 주식 사

2. 甲 

피고 1, 2  리   티  담당변 사 한만

3. 乙 

4. 丙 

 피고 3, 4  리    담당변 사 천우

변   결 2014. 5. 13.

 결  고 2014. 5. 29.

주 문

1. 피고 乙, 丙  각  원고에게 114,000,000원  에 하여 2013. 5. 14.  

2013. 10. 2. 지는 연 5%, 그 다 날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비  

계산한 돈  지 하라.

2. 원고  피고 ##보험 주식 사, 甲에 한 청 를 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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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용  원고  피고 ##보험 주식 사, 甲 사 에 생   원고가, 원고  

피고 乙, 丙 사 에 생   피고 乙, 丙  각 담한다.

4. 1항  가집행할  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  각  원고에게 114,000,000원  에 하여 2013. 5. 14.   사건 

본 달 지는 연 5%, 그 다 날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비  계산

한 돈  지 하라.

이 유

1. 사실

  가. 원고는 丁과 사 에 丁  **  차량에 하여 丁  피보험  하여 

동차 합보험계약  체결하 , 피보험 ( 피보험   피포험   등 

포함)가 보험 동차(책 보험  과한 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)에 

하여 다  경우 그 해액  책 보험  지 는 액  과할  그 과액에 

하여 2억 원  한도  보험  지 하 , 원고가 보험  지 하  그 지 한 보

험  한도 내에  피보험 가 상 에 하여 가지는 해 상채  취득하

 하는 내용  특약( 하 ‘ 보험 동차 상해담보특약’ 라 한다)  하 다.

  나. 피고 甲  ++  ( 하, ‘  사건 ’ 라 한다)  고, 피

고 ##보험 주식 사는 피고 甲과 사 에  사건 에 하여 책 보험계약  

체결한 보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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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戊는 2012. 10. 10. 17:45경 2   운 허 없   사건 에 망 己

(丁  아들)를 태우고,  흑 동 에  가 원 4거리  진행   

 가 원동 아아 트 2단지 앞 상  운 하다가 향 를  동하지 못

하고 도  도 경계  충격하여 를 어지게 하 고( 하, ‘  사건 사

고’라 한다),  하여  에 동승하  己를 사망에 르게 하 , 戊

도  사건 사고  사망하 다.

라. 원고는 丁과 체결한  동차 합보험계약상  보험 동차 상해담보특약에 

하여  사건 사고  한 己  사망에 하여 己  상 에게 보험 동차에 한 

상해 보험  2013. 5. 13. 114,000,000원  지 하 다. 

  마. 피고 乙, 丙  망 戊  다.

[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 (가지  포함)  각 재, 변  체

 취지

2. 청 원 에 한 단

  가. 피고 ##보험 주식 사, 甲에 한 청 에 한 단

   1) 원고  주

    피고 甲   사건 사고에 어  사건  운행 , 피고 ##보험 주

식 사는 피고 甲과  사건 에 하여 책 보험계약  체결한 보험   

사건 사고  하여 망 己가  해를 상할 책  는  원고가 망 己  상

들에게 보험  114,000,000원  지 하여  피고들   액 상당액  채

를 하게 었 므 ,  피고들  원고에게 상  114,000,000원  에 한 

지연 해  지 할 가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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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단

    동차 해 상보  3   ‘ 를 하여 동차를 운행하는 ’라 함  

동차에 한 운행  지 하여 그  향 하는 책 주체  지 에 는 를 

미하므 , 동차 보  아 런  계도 없는 사람  동차를 보 에게 

돌   생각 없  동차를 취하여 운 하는 른  취운  경우에는 동차 

보 는 원  동차를 취당하  에 운행지  운행  어 다

고 보아야 할 것 고, 다만  동차 보  차량 나 시동열쇠 리상  

과실  하여 객  볼 에 동차 보 가 취운  용 하 다고 평가

할   도가 고, 또한 취운   사고가 어난 시간과  등에 비 어 

볼 에 동차 보  운행지  운행  한다고 평가할  는 경우에 

한하여 동차를 취당한 동차 보 에게 운행  할  다고 할 것 다

( 원 1998. 6. 23. 고 98다10380 결).

    가 1 내지 8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합하 , 피고 甲   사건 

를   변동 닝빌아 트 앞 상에 주차해 고 근처 리사 에 

간 사 에 망 己  庚  2012. 10. 9. 23:30경 실   사건  키를 습득하

여  사건 를 취하여 운 해 갔고,  망 戊에게  사건 를 

운 하게 하여 2012. 10. 10. 17:42경에  사건 사고가 생한 사실  는 , 

 피고 甲  차량 나 시동열쇠 리상  과실  하여 객  볼 

에 동차 보 가 취운  용 하 다고 평가할   도가 고, 또한  

사건 사고가 어난 시간과  등에 비 어 볼 에 동차 보  운행지  운

행  한다는 에 하여는 를 할 거가 없 므 , 피고 甲   사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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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운행지  운행  어 다고 보아야 할 것 다. 

    라  원고  피고 甲, ##보험 주식 사에 한 청 는  없다. 

  나. 피고 乙, 丙에 한 청 에 한 단

   1) 원고  주

    원고는 택 , 戊가 킨  사건 사고에 하여 피고 乙, 丙에게 미

에 한 감독 를 히 함  한 민  750 에 한 행  한 해

상책 , 민  755 에 한 책 능  감독  해 상책 , 행

 한 해 상책  지는 戊  상  책  주 한다.

   2) 단

    책 능  는 미  행  하여 해가 생한 경우에도 그 생

 해가 당해 미  감독  과 상당 과 계가  감독

는  행  해 상 가 다고 할 것 다( 원 1998. 6. 9. 고 

97다49404 결, 1997. 3. 28. 고 96다15374 결 등 참 ).

    다툼 없는 사실,  원  역시 청에 한 사실 결과에 변  체

 취지를 합하 , 戊는  사건 당시 고등학  1학 에 재학  16  남짓한 남

학생 었는 , 당시 戊는 경  에   에게 하   

보 ․감독 아래 었  사실, 戊는 고등학  1학  재학 에 학 폭   책

에 한 률 17  1항 6 에 라 지 3  처  았고, 학 폭  

 책에 한 률 17  1항 2 , 7 에 라 ,   보복행  지 

처 과 함께 학  아 학한 사실  는 , 러한 사  등  고 하  피

고 乙, 丙  戊   미  운 허도 없는 戊에 하여, 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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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사용하여 허운  하거나 그 에 타 에게 행 를 함  없

 상  사 에 할  도  ․ 상  지도․ 언 등  보 ․감

독하여야 할 가 에도 를 게 리하여 戊가  사건 를 사용

하도  한 과실  고, 그 보 ․감독상  과실   사건 사고 생  원  

었  뿐 아니라 그 과실과 해 생 간에는 상당 과 계가 다고 할 것 므

, 戊   피고 乙, 丙  민  750 에 하여  사건 사고  하여 망 

己가  해를 상할 책  다. 

    한편 원고가 보험  지 한 114,000,000원  망 己에 한 한 해

상   내에   당사 들 사 에  다툼  없 므 , 피고들  각  

원고에게 114,000,000원  에 하여  보험  지  다 날  2013. 5. 14.

  사건  본 달  2013. 10. 2. 지는 민  한 연 5% , 그 다 날

 다 갚는 날 지는 진등에 한특  한 연 20%  각 비  계산한 

지연 해  지 할 가 다.

3. 결

  그 다  원고  피고 ##보험 주식 사, 甲에 한 청 는  없어 를 각하

고, 피고 乙, 丙에 한 청 는  므  를 용하  하여 주 과 같  결

한다.

사


